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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스 등의 발산 억제 조치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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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산원 밀폐설비

국소배기장치

- ��단위작업 장소에서 유해물질 발생원의 모든 부분이 완전히 밀폐되어 있는 

형태로 공정 운전 중에 상시음압이 유지되고 있는 설비

- ��유해물질의 발생원 근처에서 발생되는 유해인자를 제거하는 형태로 일반 

작업환경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

가스·증기·미스트·흄 또는 분진 등이 발산되는 실내작업장에 대하여 근로자 건강장해가 

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가스 등의 공기 중 발산을 억제하는 설비나 발산원을 밀폐하는 

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나 전체환기 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 실시

덕트

후드

공기청정기
송풍기

굴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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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전체환기장치

- ���유해물질이 바람직하지 않은 수준으로 도달하기 전에 오염된 공기를 

교체하거나 제거하여 작업환경을 관리하는 형태로, 공간 전체를 대상으로  

오염 되지 않은 공기를 불어넣어 희석시키는 방법

- ����바닥으로부터 · 4m 이상 높이의 공간을 제외한 

나머지 공간의 공기 부피는 근로자 10㎥/명  

이상이 되도록 조치

- �����직업 외부를 향하는 개방가능 창을 설치,  

그 면적은 바닥면적의 1/20 이상으로 함 

(충분한 환기를 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 제외)

- �����기온 섭씨 10도 이하인 상태에서 환기를 하는 경우 

근로자가 1m/s 이상의 기류에 닿지 않도록 조치

공기의 부피와 환기22

<자연환기> <자연환기+강제환기>

근로자가 가스 등에 노출되는 작업을 수행하는 실내작업장은 공기의 부피와 환기를 다음 

기준에 맞도록 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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잔재물 등의 처리33
인체에 해로운 기체, 액체 또는 잔재물 등으로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

중화·침전·여과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

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된 기체나 잔재물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 건강장해가  

발생하지 않도록 소독·살균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

인체에 해롭거나 병원체로 인한 기체나 잔재물 등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 

그 주요성분, 오염인자 종류 및 유해·위험성 등에 대한 정보를 위탁처리자에게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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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화

침전

여과

서로 성질이 다른 물질이 섞여 각각 그 특징이나 작용을 잃는 것을 

말하며, 흔히 산성물과 염기성물이 서로 합하여 중성이 되는 것을 말함

용액 중 현탁물질이 중력작용에 의해 침강하는 것으로, 약품첨가 

유무에 따라 보통(자연)침전과 약품(응집)침전이 있음

액체와 고체가 혼합된 물질을 입자의 크기 차이를 이용해  

분리하는 방법을 말함

<침전> <여과><중화>


